
독일, AZO규제 "불투명"
의류연합회 반발 … 검사방법 문제로 연기 불가피

독일이 아조염료로 가공된 제품에 대한 규제를 앞두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국내 관련기업들도 대책마련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독일은 9 4년 7월 1 5일 연방의회에서 식품·일용품법 2차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인체에 직·간접 접촉성 일용품인 의류, 직물, 침구류, 피혁제품의 사용 과정에서 유

독성 화학물질로 판정된 2 0가지 아민에서 추출되는 아조계 염료로 가공된 제품을 9 5년 1월1일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95년 7월1부터 유통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독일의 의류바이어인 S t e i l m a n n, Otto, Quelle, C&A 등은9 4년7월 이후 이 사실을 국

내 의류업계에 통보해 왔다.

그러나 중저가 의류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독일의 의류협회는 개발도상국 공급업자들이 9 4년

말까지 납기를 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후진공업국들이 염료를 대체하는데 최소한의 시

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독일정부에 6개월 연기신청을 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독일정부는 타당성을 인정하고 9 4년 1 2월2 3일 식품·일용품법 제5조 1항에서 6

항을 개정하여 수입금지 및 유통금지 기한을 각각 6개월씩 연기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염료 및 염색기업들도 이에 대응한 다양한 대처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검사방법에 문제가 발생해 또다시 연기될 상황이 발생하자 국내기업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산업연합회 경쟁력개발센타에 따르면 최근 독일 보건성은 샘플의 검사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

가 나오는 것을 인정해 표준검증검사 절차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표준검증검사 절차를 마련하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이 소요돼 또다시 법집행이 연기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일의 이번 조치에 대해 E U내에서도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이번 규정을 E U규정으로 할 것을 E U집행부에 문서로 제출했으나 프랑스는 수입금지 철회

를 요구하며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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